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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6, 5. 7

 사회  산업  위  원 회

1 심사경과

. 가  제출일자 :'96. 5, 1

. 나  제  출  자 : ( )달서구청장 방문복지과장

. 다  회부일자 :'95. 5 1

. 하  상정  및 의결

0 45  제 회  대구광역시  달서구의회 ( )임시회

·  제 1  차  사회산업위원회  상정 ''91 5. ·t

·  제 1  차  까회산멉위익회  씌◎ .'95. 5. ·1

2.  제안설명요지 (  설명자 :  방문복지과장 )이남용

, 가 제안사유

 저소득쿠민  자녀장학금  끼급대상  및  자격블 , 확대  환화하괴  갈학기귿 코철발텐치

 다원화로  기귿을  확대하여  거소득주민에  대한  실질적인 ·,1  빅츠로 7) . 할 자립기반

 을  조성코자 .함

. 나 관련근거

71  받자  치  법 71115코

. 다 주요골자

'  장학금끼급대상을  현재  중 ·  고등학생에서  중 ·  고등학생  및  대학낑으로  수펀 범

 위  확대 (  안 1 j제 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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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구괌역  시  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  장학금지급조례중
 개  정조례( ) 안  심사보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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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 장학생의  자격을  현재  중 ·  고둥학생  재적찰년  정원의 50%  이내를70%  이내로완

, 화하고  대학생에  대한 (  자격 성적  평균 80 (B ) 점 학점  이상인 )  자 신설 (  안 4제

 조 2 )제 호

·  장학생의  선발  및  지급시기를  조정하여  장학기금의  효율적인 관리

(  안 6  제 조 1  제 항 1  제 호  및 7 )제 조

 검토보고요지 (  전문위원 : )백창기

 본  조례  개정( ) :'  안 른 저소득  주민의  자녀로서  학업성적이  우수하고  품행이 단정한

 학생에게  지급한  장학금에  대해  팡학금  지급대상을  당초  고등학교까지케서 대학생

 까지로  확대하고  선발자격을  학교성적 50%  에서 70%  로  완화하였으며 장학기금조성

 도  일반회계  지원금으로  확보토록  하는  것을 , 일반회계지원금 BC ,달서 카드수입금

 장학금  지원을  위한  독지가의 , 지정찬조금  기타수입  등으로  다원화하여 기금확보를

 응이토록 , 하였으며  장학금지급시기를  상 ·  하반기로  확대하여  저소득주민자녀의 장

 학금  수혜폭을  확대하는 ( )  개정조례 안 으로  타당하다고 .사료됐

4. (  질의답변요지 답변자 .  방문복지과장 )이남용

 본  조례가 , 통과  시행되면  시햄에 필

 요한  시행규칙을  단들어 i추천자둥

)  장 의  재량권  남용을  게도적으로 방

 지 하겠음

?0  예산이  한정되어  있는  장학금 수혜대

 상자를  학교성적 50?1  에서 70f·1  로 완

 화하면 ( )  추천자 동장 의  재량권이 너

 무  많아  재량권  남용이 우려되는데

 대책은』

5. 토론요지

 저소득  주민의  자녀로써  품행이  단정하여  장학금  수혜의  필쑈성이  있음에도 불구하

 고  학교성적 (50%)  이  나빠  장학금혜택을  보지  못하는  사례가  종종  있었는데 장학금

 지급조건완화  및  지급대상  확대는  매우  적절한  조치라 .사료됨

6.  심사결과 : 원안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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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출년월일 .'96. 4.

 제  출  자 : 달서구청장
(  보건 )소장

1 . 개정이유

0  저소득주민  자녀  장학금  지급대상  확대와  자격을  완화하고  장학기금 조성방법의

 다원화로  기금을 , 확대하여  저소득  주민에 '  대한실질적인  지원으로 , 자활 자림기

 반을  조성코자  관계  규정을  개정코자 함

2. 주요골자

0  장학금  지급대상을  현재 "  중 · "  고둥학생 에서 "  중 ·  고등학생  및 "  대학생 으로 수혜

 범위 (  확대 안 1 )제 조

0  장학생의  자격을  현재  중 ·  고둥학생  재적학년  정원의 SOf·1  이내를 70  ◎ 이내로

, 완화하고  대학생에  대한  자격 (  성적평균 80  점이상인 ) 자 (  신설 안 4 2 )제 조제 호

0  장학생의  선발  및  지급시기를  조정하여  장학기금의  효율적인 관리

(  안 6 1  제 조제 항 1  제 호  및 7 )제 조

·  장학생  선발 :  매년  학기개시 1  개월전 」 매년

'  장학금  지급시기 .  매학기  개시후 2  개월이내 」  상 ·  하반기 2연 회

(  특별한  사유가  있을시 1 )연 회

0  장학기금  조성  방법의 (  다원화 일반회계 , 지원금 BC  달서 카드 수익금

 지정찬조금 )  등 로  기금을  확대하여  장학사업이  활성화 (  도모 안 9 j제 조

71폭 가의

3. ( ) 개정조례 안 :따로붙임

4.  신  구조문대비표 :따로붙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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쵸근토궁◎킨곤
 ◎구광◎ 시  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  장학금◎급조◎중개 ◎조◎( )안



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 다음과  같이 . 개정한다

1  제 조중 "  중 ·  고등학필 "  학생에게 를 "  중 ·  고등학생  및 "  대학생에게 로 . 한다

2  제 조를  다음과  같이 한다

2 (  제 조 장학금의 ) 진급대상  이  조례에  의하여  장학곯을  지급받을  수  있는  자끄 자격끈

 다음  각호와 . 같다 , 다만 , 국가  지방자치단체등  다른  기관으로부터  장학금을 받고

 있는  자는 . 제외한다

1.  생활보호대상자  자녀증  학업성적이  우수하고  품행이  단정한  중  고등학생  및 대학

(  생 전문대학생을 . 포함한다  이하 )같다

2.  기타  저소득층의  자녀로서  학업성적이  우수하고  품행이  단정한  중  고등학생 및

 대학샐

4 f  제 조제 호를  다음과  같이 한다

2.  일반장학생은 i  저소득층생끌보호법상  보호대상자와  이와  유사한  자  중  동장이 인

 정하는  생활이  곤란한 )  자 주민의  자녀로서  중  고등학교  및  대학 재학생으로

 중 ·  고등학생은  입학  또는  전학기  성꺽이  재적학년  정원의 70f·o  이내인  자로 ,하고

 대학생은  성적  평균 80 (  점이상 입학생은  입학성적이 BO )  똔이내 인 자

5  제 조를  다음과  같이 . 한다

 ①장학생의  정원  및  지급액은  매년  적림된  장학기금의  이자  수입금  범워안에서 구청

 장이 . 정한다

 ◎장학생에게  지급하는  강학금은  당해학년의 ( , 납입긍 입학금 )  수업료등 의 벋위안에

 서 . 지급한다

5 1 1  제 조제 항제 호를  다음과  같이 . 한다

1.  동장은 4  제 조에  해당하는  자  중에서  장학금을  기급함이  적당하다고  인정되는 자를

 매년  구청장에게 . 추천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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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 제 조를  다음과  같이 . 한다

7 (  제 조 장학금의 ) 지급시기  장학금은  장학생으로  선발된  때로부터  당해학년동안지급하

 론  상·  하반기로  나누어  연 2  회  학부모  또는  장학생에게 . 지급한다 , 다만  특별한4)

 유가  있을  때에는  연액을  일시에  지급할  수 . 있다

8 1  제 조제 항을  다음과  같이 . 한다

 ①장학생으로  선발된  자가  다음  각호의1  에  해당한  때에는  장학금의'll  급을 f'cl찬

. 다  이  경우 4  제 호 "' 5  ◎ 제 호에  해당할  때에는  구  조정위원회의  싣의를 ") 거쳐 한자

9 1  제 조제 항을  다음과  같이 . 한다

 ①장학기금은  다음  각호의  재원으로 . 조성한다

1.  일반회계 지원금

2. BC  달서 카드 수익금

3.  장학귿  지원을  위한  독지가의  지정찬조금등  기타 수임

 부칙①

( ) 시행일  이  조례는  공포한  날부터 . 시행한다

 ② (  다른  조례의 ) 개정  대구광역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코례중  다음과  같이 "」글근ㄷ#.

3  게 조중 25  제 호  및 26  게 호를 B6  제 호  및 27  제 호로  하고  동조례 iS  게 초를 t#  플과 7'4':"

. 신설한다

25. 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끼급조례에  의한 f,)  거소득주민 ◎ ÷-7갛학

 운영관리에 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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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 대비신츠츠 -1.1-조

 정 ( !안
!  개행현 재

1  조 (  목적 )1 ( 1 께 조 목적  이  조례는  대구광역시 달

 ◎구관내에  거주하는 71  소득 주민의
:  자녀로서

 학업성적이  우수하고 품행이

 고등착펄  및 .대학생에 게‥‥ 단정한  중 ·  고등학교  학생에게 지급

 하는  저소폭  주민  자◎ (장학금 이하

" "  장학금 이라 )  한다 의  지급에 관하여

 필요한  사항을  규정함을  목적으로 한

. 다

f (  제 조 장학금의 '1 지급대상  이 조례에I~l12 (  꼬 장학귿의 ) 지급대상  ①이 조례

i  의하여 장학귿을 rl  급받을 수 있는 메  의하여  장학금을 71  급받을  수 .느

x)  의  자격은  다음  각호라 . 같다 다 근  자◎  자격은  다온  각호퇴 . 갊다

, 만 , 국파 3;)  지방자 단체등  다른 기관

있는 fir는 으로부떠  잘학금끌 받고
'i  제

 외 . 한다

T1 
'  심활보호대삼자  자녀킁  학업성 겉t  생률보초대삽자  자녀중 학업성직

1  이 우수하고  품행이 단정한 L 프 .
 이  우수하고  품행이  단정한  중 ·

 고등학생  및  대학생 (전문대학생을 고등학교 학생

. 포함한다  이하 같다」

LOi 궁 서1.  기타  저노득층의 자녀로서2.  기타  저소득층의  자녀로서 학업성 =1  ㅂ 0

 겉이  우수하고  픔행이 단정한 겉이  우수하고  품행이 단정한

 층  고등학껑  및 대학생 중  고등학교 학생

 ◎ , 다만 , 국가 al i~ll  받자치단 등 다른

 기관  단체나  개인으로부터 장학괌을

 받고  있는  자는 t).게외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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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(  제 조 장학생의 ) 자격 (  생 )략

1. (  생 )략

2.  일반  장학생은 (저소득층 생활보호

 법상  보호대상자와 ,의료부조자

 이와  유사한  자중  동장이 인정하

 는  생활이  곤란한 ) 자  주민의 자

 녀로서  입학  또는  전학기 재학중

 의  성적이  재적학년  정원의 100분

50  의 이내에  해당하는 자

3. (  생 략」

5 (  제 조 장학금의  정원  및 )지급액

 ①장학생의  정원  및  지급액은 매년

 예산의  범위내에서  구청장이 . 정한다

 ②장학금은  공남금  전액으로 . 한다

, 다만  예산의  사정에  따라 공납금의

 일부만을  지급할  수 . 있다

6 (  게 조 장학생의 ) 선발  ① (  생 )략

1  동장은 4  제 조의  해당하는  자 중에

 서  장학금을  지급함이 적당하다고

 인정되는  자를  매년  학기  개시 1

 개월전에  구청장에게 한다

4 (  제 조 장학생의 ) 자격 (  현행과 )같음

1. (  현행과 )같음

2.  일반  장학생은 저소득층ㄴ생활보호

 법상  보호대상자와  이와 유사한

 자중  동장이  인정하는  생활이 곤

-·' )  란한 ◎ 주민의  자녀로서  중 고

 등학교  및  대학재학생으초  중 · 고

 등학생은  입학  또는  전학기 성적

 이  재적학년  정원의 70"·3이내인

 자로 , 하고  대학생은  성적 평균

80 (  점이상 입학생은  입학성적이 20

%  치  내 )  인 자

3. (  현행과 )같믐

5 (  제 조 장학금의  정뭔  및 지급액」

 ①장학생의  정뭔  및  지급액은 매년

 적립된  장학기금의  이자  수입귿 댄러

 안에서  구청장이 . 정한다

 ②장학금은  장학생으로  선발된 당해

 학년의 ( . ◎입금 입학금  수업료 )등 의

 범  위안에  서 . 지급한다

5 (  제 조 장학금의 ) 지급대상 13 (  현헝쑤 )같음

1.  동장은 4  제 코의  해당하는 riH 쿵에

 서  장학금을  지급함이 적당하다고

 인정되는  자를  매년 구청장에게

추천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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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(  생 )략

7 :'  제 조 장학금의 지급시기」  장학금은 장

 학생으로  선발된  때로부터 당해학년동

 안 7!  급하되  학기별로  매학기 개시후

2  개월이내  학부모  주는 장학생에게

7.1 .급착틴

·8 (  게 조 지급의 71) 정  ①장학생으로 선

 발된  자가  다온  각호의 1  에 해당한

 때애는  구  코정위원회의  심의를 거쳐

 갑찰곯의 Ai  급을 정지한다

1. ~S (  생 1략

 ◎ ~ .3 !  생 략」

9 (  게 코 장학기금의  조성  및 )관리

 ①장학기금의  조성은  목표액이 도달

 될 Rl 때까  일반회계지원금으로 확보한

 ◎ ~  ④ (  생 1략

2. :  현행과 )같음

7 (  제 조 장학금의 ) 지급시기  장학금은 장

 학생으로  선발된  때로부터 당해학년동

 안  지급하되  상 ·  하반기로 나누』 연

2  회  학부모  또는  장학생에게 기급한

. 다 , 틴단  특별한  사유간  있을 ~l패◎

 는  연액을  일시에  지급할  수 . 있다

8 (  제 조 지급의 ) 정지  ①장학생으로 선

 발된  자가  다음  각호의 1  에 해당한

 때에는  장학금의  지급을 정지한다

 이  경우 4  제 호  및 5  제 호에  해당할 때

 에는  구  조정위원회의  심의를 거쳐야

한다

1. ~ 5. (  현행과 )같온

 ② ~  ③ (  현행과 )같음

5 (  제 조 장학기금의  조성  및  관리 )

 ◎  장학기금은  다음  각호에 해당하는

 재원으로 . 조성한다

1.  일반회계 지원귿

2. BC  달서 카드 수익귿

3.  장학금  지원을  위한  독지가의 Ri

 정찬코금등  기타 수입

 ◎ ~  ◎ (  현행과 ,1같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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